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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장 담당주사 심사자 설계자
설 계 2010년 월 일 결 재

심 사 2010년 월 일 월 일

설 계 산 서

공 사 명 :한강 수로 정비공사

구 분 액

총공사비 20,880,500,000원

도

비

공 가액 18,890,413,637원

부가가치세 1,889,041,363원

계 20,779,455,000원

폐기물 처리비 101,045,000원

공 사 개 요

◦ 수로 설공 :700,558㎥

-여의 하류 :283,609㎥, -욱천 하구 :214,640㎥, -여의 상류 :67,153㎥,

- 랑천 하구 :109,091㎥, -탄천 하구 : 26,095㎥

◦ 수로 사토공 : 700,558㎥

◦부 공 :1식

◦폐기물 처리비 :2,231TON



Ⅰ.설 계 설 명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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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계 설 명 서

□ 공 사 명 :한강 수로 정비공사

□ 목 :한강본류 지천하구에 퇴 되는 토사를 기에 제거하여 안정하도유지 재해 방을 기하고자 함.

□ 공사 치 :한강 잠실수 보 하류의 5개 지

-여의 하류,욱천 하구,여의 상류, 랑천 하구,탄천 하구

□ 공사개요

◦ 수로 설공 :700,558㎥

-여의 하류 :283,609㎥,욱천 하구 :214,640㎥,여의 상류 :67,153㎥, 랑천 하구 :109,091㎥,탄천 하구 :26,095㎥

◦ 수로 사토공 : 700,558㎥

◦ 수로 운반거리

구 분

설 토 선별폐잔토 폐기물처리

비고
여의 하류
～ 강서야 장

욱천하구
～ 강서야 장

여의 상류
～ 강서야 장

랑천 하구
～ 강서야 장

탄천 하구
～ 강서야 장

강서야 장
～ 수도권매립지

수로
～수도권매립지

수상운반 8.8km 15.0km 14.7km 23.3km 26.1km

육상운반 24.5km 60.0km

□ 공사기간 :착공일로부터 360일간

□ 도 비 :20,880,5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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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 적

한강저수  정비공사  추 함에  정 한 시공  적 향상  하여 시공  규정하고  함.

2. 어  정

본 시방 에  사 하는 어  정 는 다 과 같다.

2.1 “ 주 ”라 함  감 원  휘 감 하는 시 한강사 본  말한다.

2.2 “책 감 ”라 함  한강 저수  정비공사 또는 상수원 퇴적물 공사  계 , 타 계  시공 는  

여  하고 , 공사 , 전  등에 한 술  하 , 에 라 주  감 한  

행하는 전 책  감 무  수행하는 것  말한다.

2.3 “시공 ”라 함  한강 저수  정비공사 또는 상수원 퇴적물 공사  주   건 사  말한다.

2.4 “감 원” 라 함  정한 격  갖추고 한강 저수  정비공사 또는 상수원 퇴적물 공사  전 책  감 무  

수행하는  말한다.

2.5 “책 감 원” 라 함  한강 저수  정비공사 또는 상수원 퇴적물 공사  주  책 감  계  체결  감 전

문 사  하여 에 상주하  공사 전 에 한 전 책  감 무  책 는  말한다.

2.6 “ 무담당 ”라 함  공사수행에  무연락  문제점 파 , 민원해결, 타 필 한 무  수행하  하여 주

가 정한 원  말한다.

2.7 “감 전문 사”라 함  한강 저수  정비공사 또는 상수원 퇴적물 공사 감 역  주   사  

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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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반사항

3.1 본 공사는 정  제정 각종 시   하천 규  감 원  시에 라  시공하여  한다.

3.2 본 시   계 에 시    사항 라  감 원  필 하다고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시공  담

 시공하여  한다.

4. 착공신고  제출

수  공사에 한 계  체결하  에는 계 체결  7  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  제출하여  한다. 다

만, 주 가 착공시   정하는 경 에는 에 라  한다.

4.1 첨

1) 술  정신고 ( 조 , , 전 , 시험 원)

2) 정공정

3)  시험계

4) 공사 계  사본  산출내역

5) 착공전 사

6) 술  경 사항   격  사본

7) 전  계

8) 동원 원  비  계

9) 타 주 가 정한 사항

4.2 제출시   수 : 공사 착공 3  전 , 각각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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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시공계획  및 시공 상 면 제출

5.1 각 정비 역  래  같  사항  첨 한 공사  계 (Shop drowing)  감 원에 제출하여 승  득한  

에 착수하여  한다.

1)  (시공전. . )

2) 공사 역 상  수문 료

3)   

4)  조사 내

5) 비 

6)    수 산정

7) 수   역   

8) 탁   

9) 순 (  수 간격에   블럭  정)

10) 료  수심검  (수심 량 간격 : 10m, 축척 = 1 : 1,000, 심정  ±0.01mm)

11) 사   적 (  수량 계 ,  Cycle, 적 ․적하 , 적  정,   )

12) 비  적합  검 (Pump식 , )

13) 미   과  책( 심     수  )

14) 시 사 할 수심 량 점 과  수심 량 

15) 공정  계

16) 전  계

17)   주․월간 실적,  계  감 원에게 제출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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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2 시공 상  

시공 상  계 (공사시 , 계 ,   역내역 )  사항  종합하여 한다.

1) 제출시  : 각 공종공사 착수 14 전 (공사감  간 : 접수  7 간)

2) 제출 수 : 2 (청사  또는 복사물)

3) 시공 상 에 포함  내  : 원  량 과, 수심 량 과, 계 평   종․ 단 , 사  ,   사

계  종․ 단

6. 시공측량

6.1 시공 량  필히 감 원 하에 실시하여  한다.

6.2 공사  착공하  전에 히  점과 단점  하여 시공 량  실시하여  한다.

6.3 역내에 수심 량  실시하여 계수량  하여  한다.

6.4 공사 에 타   할 수  식  가능한 경계 에  한다.

6.5 공사  근에는 시공상태   할  사 할 수  수  하여  한다.

6.6 착공전 수심 량에 사  든 점  사 비는 감 원   검   한다.

7. 공사착수 및 준 비

7.1 비는 공사 착수 3 전  에 하여  하 ,  다 사항  고 하여 경제적 고 능 적   

에 가  적합한 식  능  것  정해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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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

2) 량, 공

3) 상, 적 조건

4)  , 수심

5)  처

6)  조합

7)  보  난

7.2 비  정  공  택  퇴적물  , 하  조건  니 시 수계에 미 는 향 등  고 하여 신

히 정해  하 , 할 비는 제원  수량  감 원에게 제출하여 타당  검    하여  한다.  단, 

골  한 비는 주  시가   감 원  시  3  내에 하여  한다.

7.3 공사착수전 공사에 는 각종 항에  (허가 등)   담  행하여  한다.

7.4 시 심  할 수   에 심  게  착하여  한다.

7.5 시험 에 하여 능    에 착수하여  한다.

8. 공사 지 및 가 물

8.1 공사에 필 한   적 , , 사무실    규 등  감 원과 한  하여  한다.

8.2 공사추 에 접, 간접적    철거가 가피한 경 에는 물  주( 포함)  한  철거하여

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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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현 리  및 현 조사원

9.1  공사 간동  에 상주하여 시공에 한 사항  감 원과 하여  한다.

9.2 전 책 는 공사 간동  에 상주하여 전 에 한 사항  처 하여  한다.

9.3  시험사는 공사 간동  에 상주하여 시험에 한 사항  처 하여  한다.

10. 공사기록 류

10.1 공사   행사항  촬 하고 사 첩  제  보 하여  하 , 주   감 원  청   경 에는 사 첩 

 타 (천 , 수 , )등  제출하여  한다.

10.2 공사 무 , 검 , 량 계철, 공사사 첩, 시험 , , 생 사 , 전  추 실적, 

시공 료 검 과 등  하여 감 원에게 제출하여  한다.

10.3 시  사  종  수량  한 전  차량   해  한다.

10.4 공사 간  검 항

1) 수심 량에 사 는 비는 량  능검사   것  한다.

2) 공사시 조사는 공사 간  수 (조 ), 수 ,  등  1  2  상 하여 해  한다.

3) 수  향 심  하여 수심 량  실시하여 심  하고, 검  체크 스 에는 점, 시간, 수 , 점좌

(X,Y)   심   하여 검 결과  조 사항 등   보해  한다.

4) 량 검  체크 스 에는 에 한 수상  할 경  수량, 출 시간, 착시간  시해  한다.

5) 수 정 점검 에는 수  농 (pH), 존산 량(DO), 물 (SS) 등 정  내  비 해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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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5   량  산정

1) 량  연상태  하저 사  적  시한다. 량  역  적당한 간격  단  나누  평균  산출한

다.

2) 최종 량   에 한  량   하 ,  적  량 과   실 적량  산출

하고, 적  흑 KS F 2311 흙  단 량 시험에  체적감  비   량과 비 하여 최종 량  결정해  한

다.

11. 공사  안전 리 및 생시

11.1 상 또는 수상에 노출   시 물  하여 정비     차량, 사람  행에 험  초래할 경 에는 

험  하여 전사고  미연에 하여  한다.

11.2 공사 에는 항상  비 하여  하 , 수상 시에는  비 하여  한다.

11.3 상 보  신 히 접수하여 해 책  사시 피난 등 조  강 하여  한다.

11.4 공사  각종 행에    사전 하여  한다.

11.5  제한하고  할 는 다  에 한다.

1) (수상 행 포함) 제한  , 간, 보 조  등에 하여 정  절차   한다.

2) (수상 행 포함) 제한 간  최 한 단축시키  한다.

11.6 착공 전에 하저에 매  시 물( 신 블, GAS ,  등)  사전 조 한  감 단  승  득한  공사 시

행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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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현 리

12.1  행  쉽게 볼 수  공사 내판, 실시공  책 시공 전판, 전  판 등  주 간

에  정한 에 하여  한다.

12.2 공사  전  또는 가 료  역에는 한강공원 에   주 정  하여  한다.

12.3 경보전에 한  수하여  하 , 수상 비에   출   쓰 , 폐 물  전량 수하여 수 염

 하여  한다.

12.4 공사 간  에  생 는 사고 또는 제3 에게 해  끼  경  시공 가 전  담하여 민사, 사문제  처

하여  한다.

12.5 공사 역  출   행하는 과 차량  (수상 )에 해   하 , 필 시 원  하여

 한다.

12.6  적 량  필히 감 원   득한  감 원  정하는 에 ․적 하여  한다.

12.7  골   에 적  사가 하상    하여  한다.

12.8 공사 역에는 감 원  시에 하여 공사 , 수 , 탁  정 하게 하여  한다.

13. 진 및 방지

계  수하여 사  등  한    생   조 하여  하  계 에 허가  득하여 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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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공사  시중지

감 원  다 과 같  사 가 생할 경 에는 공사  전  또는  시키 , 공사 에 라 는 제 비  

시공 가 전  담하여  한다.

14.1 

1) 공사종사원  전상 한 험  견  경

2) 시공 시가 행   상태에  다  단계  공정  행  하 생   수 다고 판단  시

3) 동  공정에  3  상 시정 시가 행   시

14.2 전

1) 시공  고  건 공사  추  심히 연시키거나, 건 공사  실 생 가 농 한 상 에  적절한 조  취하   

채 공사  계  행하는 경

2) 가 행   전체 공정에 향  끼  것  판단  시

3) , 해 , 폭  등 천  공사  계 할 수  경

15. 비 담에 한 사항

공사에 필 한 다  사항  시공 가 전  담하여  한다.

15.1 공사추 에  는 간략한 물 전

15.2   공사  보 상 필 한 시 물 

15.3 공사 역내   조물   물  

15.4 시공  책  한 제3  피해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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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5 경미한 가공  처

15.6 타 경미한 사항처

16. 시방  비치

공사에 는 제  시  사무실에 비 하여  한다.

17. 공사기간 연

17.1 천  생 는 경

17.2 시행청  사정에 라 공사  한 경

17.3 타 주 가 정하는 경

18. 시공 령

시공 는 다  에 라 공사  하여  한다.

18.1 시공조건 

1)  심 , 수심, 거 , 수 (조 )  여건에 한 제한  충 히 고 하여 정, 해  한다.

2) 정 역  착수전 수심 량  실시하여 계 과 비 ․검 하고, 산출  물량  공사감  승   조정해  한다.

3) 공사 추 시 저촉 는 한강공원  시 물( 전거 , , 시   타)  조사 파 한다.

18.2  

1) 사무 에 공사내   공사에 저촉 는 공원  시 물  무담당  경  신고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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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타 시공에 필 한 사항   한다.

18.3 비

1) 공사추 계   비, 계   제출한  감 원  승  득한다.

2) 정비  착수사항   5 전에 감 원에게 보고한다.

3) 사  출시 상차 연  한 민원  생   조 하여  한다.

4) 단  적절하게 는  검 하고 전한   한다.

5) 역   나 나무 등  시해  한다.

6)   사   정하여 공사감  승   한다.

7) 역과 사  시공에 해 상 는 경 염에 한 책  수 해  한다.

8) 역내에 수 (조 )  해  한다.

9) 저수   시 하저에 매  는 물( 신 블, 취 수 , 여 , 존 취수정 등)  찰 과 하여  

또는 제거한  해  한다.

18.4 탁  

1) 수  시 생  수 는 염물  출과 탁수가 하 역에 출  하천수  염시키는 것  하  한 탁

 필 한 에 , 해  한다.

2) 탁  에 필 한 료는 공  시험 에  시행한 시험 적  사 전에 공사감 에게 제출하여 승   

한다. 시험항  다   13-1에  정하는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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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-1 탁 료  시험

항    시 험  비   고

  강 KS K 0520 그래브

신       KS K 0520 〃

 열 강 KS K 0536

       량 KS K 0514

 수 계 수 KS K 2128

수   축  KS K 0601 상 수 

   KS K 2126, ISO 12956

       KS K 0520

       KS K 0520

조       시험

3) 탁  계 에 라 하고 수에 하여 커가 동하거나 실   하 , 는   견

고히 연결해  한다.

4) 공사  과하는 하천  물 (SS) 함 량  수 경보전  출허  에 적합해  한다.  수  탁   

정 에 하여 수심과 수 시  등 수 상  파 하여 여건에 맞  해  한다.

5) 탁  시  공사 료  공사감  승   철거해  한다.

18.5 

1)  블 단  평 에 라 순  정하여 상 평  시한  실시하고,  수심 량  

실시하여 감 원에게 제출하여  득한다.

2) 계   시 에 라 계  에  정 히  하 , 계 수심  정 하게 하  수심 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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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해 한다.  허 차  계 수심에  ±0.3m  한다.

3) 간  넓  는  스 폭  하여 블  나누  함   간 하여 생할 수 는 

하천 에 한 물 또는 타 전물   하  해 한다.

4)  전 각 는  시 저    철  최  할수  는   고 하여 결정해  한다.

5)  큰 경 에는  가   향  향하여 하  해 한다.

6) 계 하상고 하  ( 차 내) 거나 수 에 하여 저하   하천 물에 한 향 나 수상 문제가 

는 한  필 는 다.

7) 정비 역   료  감 원 하에 역 수심 량과 당해 역 골  적  적 량 검  실시하여  하

, 정비 료 승  득한  타 정비 역  동하여  한다.

8) 역 는 감 원  정하는 곳에  식  가능하  한다.

9) 시 식  가능한 곳에 수  하고, 감 원  시에 라 수  실시하고 수  하여 제출하여  

한다.

18.6  허

1) 적  가산 는 파  께는 , 종   7-2   내에   규격, 파랑, 조 , 조차, 심  등 

여건  감 하여 정한다.

2)   계 수심  하  해 는 파  에  7-3 과 같  가 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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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-2 시 파  허

  종   종  파  께(m)

점  사

사   사

갈, 역 사  

펌프

그래브 

그래브 

0.3 ～ 0.8

0.3 ～ 0.6

0.2 ～ 0.5

표 18-3 암 후 깨기 기준

  종  

사  갈  사 파  + 0.2m

파  + 0.2m

3) 사  는 에 라  18-4  여 폭   한다. 단, 한쪽 여 폭   에는  18-4  1/2  

한다.

 18-4 사  시 여 폭

시공 여 폭(m)

그래브  퍼  보 사  할 

그래브  퍼  경  할 

펌프   킷  할 

4

4

6

4)  한  시 허 차 는 계 하상고  ±0.1m～±0.5m 내  한다.

18.7 항  보전

1) 공사  시공 에는 항행 또는 정 하는 에 가   해  한다.   항행제한 또는 항행 는 



-16-

  험  수 하는( 파  등) , , 시간 등  사전에 보해  한다.

18.8   

1)  는 시공 역내  정 한 시공여  접  므  착공 전, 시공 , 시공  나누  수시   해  

한다

2) 착공 전에는 근에 는 점  하거나  점  정하고, 간  시는 료.  나무  하 , 

상에   등  달   시해  한다.

18.9 심  

1) 심 는  에 한 므  간  계 적  심  해 한다.

2) 공사 료시에는 향 심 에 하여 심  하고, 수심평  해  한다.

18.10 저수  

1) 저수  에  착  상 착과 수 착  다.

2) 상 착   하여 프 럭  적 (골 )에    파  하여 골  한다.

3) 수 착   여건  심 에 라   킷  또는 펌프식  하여  사    

한다.

4)  제는 상 비  에는 에 착  나타내는 cm단  시하고, 수상 비  킷, 펌프식, 그래브 에

는 심  게  시   는 비  해  한다.

18.11 하 착

1) 수  계절적 량 동  수 에  하수  , 연 , 량 초, 하천 물, ․ 수시  등  문제점에 한 

책  강 해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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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시공 역  상․하  또는 수 가 상 는 역에 수  하고, 정주  수  정하여 해  한다.

3) 하 착에  생 는 래, 갈  KS F 2502  체가  시험  실시하여 골 여  판단, 원   수  사

해  한다.

4) 사에 함  실 는 KS F 2511  0.08mm체 과량 함  50% 상  사는  하여 정  에 

사 해  한다.

5)   하여 니 포함시는 폐 물 에 라 처 해  한다

6) 하 착시 고수  공원시  역  하천전문가  충 한 수 검   공사  시행해  한다.

7) 계 하상고가 평 하상고보다 높  는 계 하상고  낮추  경 조정하고 공사  시행해  한다.

18.12 사

1) 사    조   정하여 접 역  항   수 가 매   해  한다.

2) 사 는 다 과 같  사항  고 하여  능 적 고 경제적  실시할 수  정해  한다.

◦ 역  거  경

◦ 사 역  넓  수심

◦ 사 역  해상과 수심

◦ 사 역에  사  전

3) 사  출 는 사  해  체가 향  는 다.

4) 출  에 탁  하여 사  한 2차 염 생  해  한다.

18.13 사   적

1) 사 시 출 ․ 착  시간, 수량  할 수 는  하여  하 , 그   감 원과 하여 결

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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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사는 감 원  정하는 에 하고 감 원  물량 량  끝날  한다.

18.14 사

1) 사 는 수 매  하는 것  원  하고 나 주처  사  보시에는 사   하여  

한다.  

2) 출단 는 ㎥  한다.

3) 사 적 에 출 하는 차량  한강공원내 상에 는 절  전 행하여  시민  전  보 한다.

4) 출수량  20  프 럭1 당 13㎥  하 , 그  차량  시는 감 단  적   한다.

5) 출시에는 감 단에  행한 에 감 단    한다.

6) 출시간  원 적  09:00~18:00  하나 필 할 경  갑  사전승   연  할 수  나 연 에  는 비

(제  비  감 비  등)  시공 가 담하여  한다.

7) 사  차량  드시 적 함 개  사 하고, 공원내 에 흙  묻 나  하여  하 , 에 흙  묻 나 시는 

청 원  하여 물청  하  하여  하 ,  한 공원 시민  전사고에 하여는 시공 가 민. 사상 책  

다.

18.15 시공

1) 량  감 원  하여 실시한다.

2) 수심 량  실시하여 계 수심  보 는   그 결과  감 원에게 제출하여 승   한다.

3) 공사 과 검  한 수심 량  향 심  사 하여 10m 심 간격  량한다.

4) 사 적 량  수심 량  허 차는 건  원  해 조사원  공공 량 규정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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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. 계변경 및 정산

19.1 다 과 같  사 가 생  경 에는 주  사전승  득하여 계 경 정산  할 수 다.

1) 사  적    수 매  출수량, 사  , 수량, 처  경  경

2) , 량  경  경

3) 수상 시 접 시  가 경  경

4) , 타 계 경  정산  필 한 경

5) 는 본 공사 수행  주  감 단  하여 한강내 수 에  주는 , 폐  등  제거 시가  에

는  타 공종에  하여 제거하여  한다.

7) 량   전(당초 계) 실시한 수심 량결과에 한 수량과   실시한 수심 량 결과에 한 수량  비 하여 적 량

 한다. 단,   수심 량 결과에 한 량 계산시 계 수심(±0.3m)에  난 과  는 량 계산에  제 시킨

다.

8) 량   전(당초 계) 수심 량 결과에 한 수량과 사 적 에 적   량결과에 거 계산식( 단  평균 )  

산출  수량  비 하여 적 량  한다.

9) 사  경( 시 산하 공사  )  , , 사  경  경

19.2 계 경

1) 계 경 사 가 생  경 에는 사  견  첨 하여 감 원에게 보고하고 승  득한  시공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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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절  차

시 공 사 감 리 회 사 발 주 기
⇒ ⇒

변경설계도서

작 성 제 출

설 계 자

(감 리 원)

심 사 자

(비상주감리원)

설계변경사유 제출

( 표자명의)

검토처리

(업무담당자)

20. 기 검사

20.1 책 감 원  시공 가 제출한  검사원  실제 시공 과 비  검 한  감 조  첨 하여 감  전문

사에 제출한다.

20.2 감 전문 사 는 비상주감 원 검사  정하여 검사  실시하여 감 조  한다.

20.3 감 전문 사 는 검사가 료  시  검  검사결과  주 에게 보한다.

21. 준공검사

21.1 비 공검사

1) 감 전문 사는 공 1개월 전에 공 한내 공가능여  하  해 비 공검사  실시하고, 시공 에게 보 시  그 

결과  주 에게 보고하여  한다.

2) 주 는 비 공검사 결과 미 한 사항  공검사 전  보  감 사에게 시할 수 , 감 사는  시정조

 료한 에 공검사원  제출하여  하 , 비 공검사 적사항  조 내  하여 공검사시 공검사 에게 제시

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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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2 공검사

1) 책 감 원  시공 가 제출한 공검사원  검 하여 계  시공  료 는  여  하고, 감 조  첨 하여  

감 전문 사에 접수  한다.

2) 감 전문 사 는 비상주감 원  고 감 원  상  공검사  정하여 공검사 수행계  주  에게 

보하고 공검사  실시한다.

3) 책 감 원과  공검사시 하고 날  한다.

4) 감 전문 사 는 검사가 료  시 공검사  연  주 에게 검사 결과  보한다.

5) 주 는 공검사시 담당 원  시  하게 할 수 다.

6) 책 감 원  공보고   정산 계 등  검 ․ 하고 주 에게 계  수  , 감 하여  한다.

7) 책 감 원  공사 공  주  과 시공 간에 하 보수처 에 한  또는 견   경  감 원  견  

제시하여  한다.

8) 공시 제출

책 감 원  다  사항  하여 주 에게 제출한다.

◦ 공사 공

- 수심 량 평 (1/1,000), 항정 (1/1,000)

◦ 사 적 량

- 적 (1/500)

- 원 (1/500)

- 단 (V=1/100, H=1/500)

- 적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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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책 감 원  시공  하  니한 과는 정  니 하 , 드시 료 시 료 하여 주 에게 보고

하여  한다.

◦ 시 수심에 미달 거나 과  다고 정  시 시공하여  하 ,  한 비  시공 가 담한다.

22. 공사  정리

22.1 시공 는 공사시행  하여 점 했  전 역과 , 사  등에  쓰  물, , 가 물, 비 등  공사

공 계 전에 철거하고, 시 , 사   하상 등  원상복  하여  한다.

22.2 시 물  물 철거

공사  철거하여 다   전  든 건물, 시 물, 타 물  계 에 히  는 한, 감 원

 시에 라 시공 가 철거하여  한다.



Ⅳ.공 사 정 공 정 표



공 사 정 공 정 표

□ 공사기간 :착공일로부터 12개월

월별

구분

보할
(%)

공 사 기 간
비고

1개 월 2개 월 3개 월 4개 월 5개 월 6개 월 7개 월 8개 월 9개 월 10개 월 11개 월 12개 월

1.장비반입 비 0.1

2. 수 로 설 공 90.8

가.여의 하류 12.4

나.욱천 하구 11.1

다.여의 상류 3.4

라. 랑천 하구 9.0

마.탄천 하구 1.8

3..사토 운반공 46.3

4.부 공 4.2

계 10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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